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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

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

전문공보담당자 형사1부장 박홍규

전화 055-760-4328 / 팩스 055-760-4453

보 도 자 료
2020. 12. 10.(목)

제  목
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에게 수면제를 탄 와인을 마시게 하고 목을 

졸라 살해한 피고인 불구속 기소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(제11조 제1항)

☑ 공판에서 현출되기 전이라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(제11조 제2항 제3호)

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(지청장 박용호)은 지난 2014. 2. 6.경 피해자와의

내연관계가 끝나게 되자 피해자를 원룸으로 불러 수면제를 탄 와인을

마시게 하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목을 블라인드 줄로 졸라 살해한

피고인을 12. 10. 살인죄로 불구속 기소하였음

Ⅰ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○ 피고인

- A○○ (여, 51세)

○ 죄명 및 공소사실 요지

- 피고인은 피해자 B○○(남, 사망 당시 37세)와의 내연관계가 2014. 1. 30.경

남편에게 발각되어 끝나게 되자,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, 수면제 등

1달치를 미리 구입하여 준비하고, 2014. 2. 6.경 피해자를 피고인의

원룸으로 불러,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와인을 마시게 한 다음,

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블라인드 줄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

살해 [살인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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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 수사 경과

○ 2014. 2. 9. 피해자 사망

○ 2015. 2. 13. 피해자 유족, 경남지방경찰청에 고소장 제출

○ 2016. 4. 7. 경남지방경찰청, 사건 송치(무혐의 의견)

○ 2017. 12. 21. 당청, 대검에 피고인 통합심리분석 의뢰

○ 2018. 10. 16. 당청, 법의학 감정 의뢰(2곳)

○ 2020. 12. 3. 당청, 피의자 조사

○ 2020. 12. 9. 당청, 피해자 유족 대표 면담

○ 2020. 12. 10. 당청, 피고인 불구속 기소

Ⅲ 수사의 의미 및 향후 계획

○ 과학수사 기법을 동원하고, 유사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안의

실체를 밝혀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준 사례임

  ※ 법화학 감정, 법의학 감정, 통합심리분석 등의 과학수사 기법 사용
○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권 등의 권리 보장이 충실하게 실현될 수

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

○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할 예정임 ▨


